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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등 안내(정정)

1. 관련 :

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22.4.1. )

2. 동네 병 · 의원 중심의 외래대면진료 확대 등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다음과 같이 적용함을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국민안심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외래진료센터 등 관련 수가를 단계적으로 종료함

구분(지정) 행위명 종료일자

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형)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22.4.4.
0시부터 종료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 입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의료기관형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감염예방관리료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일반 격리관리료, 음압 격리관리료)

' 22.4.18.

0시부터 종료
호흡기전담클리닉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일반 격리관리료, 음압 격리관리료)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코로나19 주사치료제 관리료

코로나19 주사실 격리관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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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진환자의 대면진료 확대를 위해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 신설

- (산정방법) 외래에서 1일 1회 산정하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1인당 일 100명

까지 산정 가능

- (적용기간) 2022.4.4.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한시적 적용

※ 요양급여청구는 2022.4.18.부터 가능

※ (문의) 코로나19 관련 수가 건강보험 지원 : 보험급여과

코로나19 관련 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

외래진료센터 신청 · 운영 : 중앙사고수습본부 재택치료기획팀

붙임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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